
송유관 사고 때 운영기업에게 벌금
캐나다, 벌금규제 개정안 여론수렴 단계 … 배상금도 상향조정 가능성

캐나다 정부는 송유관 사고 때 운영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새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이 2

월17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보도에 따르면, 정부는 최근 캐나다 핵안전위원회와 국립에너지청의 벌과금 규제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하고

30일 동안의 여론 수렴에 나섰다.

개정안은 송유관 사고가 발생해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 하루 당 개인에게 2만5000달러, 법인에 10만달러까지

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.

조 올리버 자원부 장관은 관보에서 “벌금규제 강화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자원 개발이 촉진될

것”이라고 밝혔다.

정부는 또 석유 및 가스 송유설비에 대한 에너지청의 감독업무를 연중 50% 늘리고 송유관 사고 방지를 위

한 종합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.

개정안에 대해 녹색당 엘리자베스 메이 당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반기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문제들이 남

아 있다고 지적했다.

또 핵시설이나 송유관 사고 때 관련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 한도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배상금을 높

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.

현행 법규에 따르면, 사고 관련기업이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관련기업 부담 배상한도가 3000만-4000만

달러로 규정돼 초과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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